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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복지국가의 모국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까지는 아동빈곤과 관련된 지표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신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사회투자 이념이 등장함에 따라 

영유아기 조기 개입을 통한 인적자원 투자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빈곤을 최우

선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정책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 아동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꾸준히 감소하였고, 그 

결과 하락세를 보이던 아동빈곤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되자 아동빈곤 전문가 및 관련 학계는 그 같은 결정이 아동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국 아동빈곤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

으로 곧 현실화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아동빈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영국은 복지국가의 모국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

가적 개입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었다. 그 결과 영국의 아동빈곤은 점차 악화되

어 1990년대에는 주거비 내기 전(before housing costs)과 주거비 낸 후(after housing costs)의 상대적 아

동빈곤율이 각각 20%와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9). 한편, 생애 초기의 인지발달은 이후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빈곤 퇴치를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마침내 

1999년 5월 토니 블레어 총리는 한 강연에서 아동빈곤 퇴치가 신노동당 정부의 역사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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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아동빈곤을 완벽히 뿌리 뽑겠다는 정치적 어젠다를 발표하였다

(Blair, 1999). 

이후 영국에서는 2009년의 아동빈곤 척결을 위한 자문보고서(Ending child poverty: making it happen), 

2010년의 아동빈곤 척결을 위한 로드맵 2020(Ending child poverty: mapping the route to 2020)이 발표되었

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하여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이 마침내 제도화되는 등 많은 긍

정적 변화들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들어선 2010년 이래 영

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삭감되기 시작한다. 특히 아동빈곤법을 실질적으로 무

력화시킨 보수당의 2016년 복지 개혁 및 근로법(Welfare Reform and Work Act) 제정으로 아동과 관련

한 복지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하락세를 보였던 영국의 아동빈곤율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6월 23일에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

럽연합 회원국 탈퇴가 결정되고, 마침내 2020년 1월 31일에 공식적인 탈퇴 절차가 완료되어 

유럽연합과의 미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협상하기 위한 전환 기간으로 돌입함에 따라 아동빈

곤 관련 단체 및 학계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이후 아동빈곤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의 아동빈곤정책의 발달 과정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아동빈곤율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빈곤의 제도적 맥락과 현 상황을 우선적으로 파

악하는 이유는 브렉시트가 제도적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

급한 것처럼, 영국은 이미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들어선 2010년부터 복지 긴축을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빈곤이 다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다. 이는 브렉시트의 부

정적 효과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투자가 약화되고 있고, 따라서 진행되

어 오던 아동빈곤의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브렉시트가 아동

빈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논의한 후, 브렉시트 시대의 아동빈곤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해 영국의 아동빈곤 관련 단체 및 학계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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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의 길과 아동빈곤정책

영국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간섭으로 사회질

서를 유지해 온 국가로, 가족정책을 다룬 문헌에서 미국이나 호주와 함께 비개입주의

(non-interventionist) 혹은 최소개입주의(minimalist inverventionist)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어 왔다

(Daly, 2010a, 2010b). 여기에서 최소한의 간섭이란, 사회정책이 사회적 질병(social illness)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가족의 극빈 퇴치와 같이 긴급하게 국가적 간섭

이 필요한 경우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가족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보다

는 경제적 자립에 우선을 두고 가족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영국

의 가족정책은 복지국가의 모국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오랜 기

간 발달되지 못했다(Daly & Clavero, 2002).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공(公)과 사(私), 즉 

국가와 가족 간의 이분법 논리는 아동에게도 적용되어 아동을 법적·정치적으로 가족 안에,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에게 귀속시켰다. 그 결과 아동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Lewis, 2006; Wyness, 2014). 실제로 20세기에 아동을 위한 정책은 1946

년에 도입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이나 이를 1977년부터 대체하기 시작한 아동수당(child 

benefit)이 거의 유일했으며 이 또한 가족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Bennett & 

Dornan, 2006).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처음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것

은 1990년대 후반으로, 영국형 사회투자 이념인 제3의 길(Third Way)이 신노동당 정부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되면서부터이다(Giddens, 1998). 사회투자국가는  자유주의형이냐 사민주의

형이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탈산업화 시대에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도래라는 변화된 환

경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1)

또한 사회투자국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호 연관적인 특성을 보인다. 첫째, 사회투자

국가는 기존의 사회 보호적 보장제도보다 경제활동 (재)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여 개인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Esping-

1) 영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형 사회투자국가와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사민주의형 사회투자국가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비교 
분석은 Morel, Bruno, & Palme(2011)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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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en, 2002a, 2002b; Hemerijck, 2017, 2018; Lister, 2004). 이러한 고용 지향성

(pro-employment)은 둘째, 근로자가 지식 기반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인적자원을 향상 및 유

지시킬 수 있는 역량 형성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이어진다. 셋째, 사후 대응적 복지

지출(reparative expenditure)보다는 사전 예방적 투자(preventive investment)를 강조하며,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근로 능력과 사회적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인

적자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아동기의 빈곤과 

불평등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 빈곤 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1998년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삶을 시작하는 빈곤 및 소외 지역의 만 5

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슈어스타트(Sure Start) 정책을 도입하였다. 슈어스타트는 평등한 기

회를 제공하고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빈곤아동의 부

모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자립 강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

었다. 

1999년 3월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아동빈곤율을 2004년까지 25%, 2010년까지 

50% 줄여 2020년에는 아동빈곤을 완벽히 뿌리 뽑겠다는 구체적인 정치적 어젠다를 발표하

였다(Blair, 1999). 아동빈곤 퇴치가 핵심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된 이후 10년이 지난 

2009년에는 더욱 구체적인 “아동빈곤 척결을 위한 자문 보고서”가, 이듬해 3월에는 이 자문 

보고서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행동을 담은 전략안인 ‘아동빈곤 척결을 위한 로드맵 2020’

이 발표되었다(Child Poverty Unit, 2009; HM Treasury,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0). 동시에 아동빈

곤법률안(Child Poverty Bill)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마침내 2010년 3월 25일에 여왕의 재가를 받아 

아동빈곤법이 발효되었다. 아동빈곤법은 성공적으로 아동빈곤을 척결하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아동빈곤법은 2020 회계연도까지 상대적 빈곤(중위 소득 60% 이

하)을 겪고 있는 아동의 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출 것, 저소득(중위 소득 70% 이하)과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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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궁핍(material deprivation)을 동시에 겪고 있는 아동의 비율을 5% 미만으로 낮출 것, 절대적 빈곤 

가구[영국 정부가 적용한 조정기준액(adjusted base amount)의 60% 이하] 아동의 비율을 5% 미만

으로 낮출 것, 지난 4년 동안 적어도 3개 연도 동안 균등화된 순가계수입이 중위 균등화된 가

구 순소득(median equivalised net household income)의 6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지속적인 빈곤 가정

의 아동 처우를 개선할 것의 네 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2)
 또한 아동빈곤법은 3년 단위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0년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아동빈곤의 새로운 접근법: 취약성의 원인 단절과 가정생활의 변화(A new 

approach to child poverty: tackling the causes of disadvantage and transforming families’ lives)”와 “아동빈곤 전략안(Child 

Poverty Strategy)”이 각각 2011년과 2014년에 발표되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1;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4). 아동빈곤 관련 정책들의 자세한 발달 과정

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영국은 이로써 아동빈곤과 관련된 지표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하에서 발간된 

2011년과 2014년의 아동빈곤 관련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 정부와는 달리 ‘작은 정

부, 큰 사회(Small Government, Big Society)’의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로부터의 가족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고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및 교육 기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아동빈곤 척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즉, 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우선을 두었던 과거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

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급여 조정의 기준이었던 소매물가지수(RPI: 

Retail Price Index)를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로 바꾸어 2011/2012 회계연도 동안에

만 약 12억 파운드(약 1조 8000억 원)를 감축하였고, 2014/2015 회계연도까지는 약 58억 

파운드(약 8조 80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Trade Union Congress, 2015). 또한 

아동수당을 2011/2012 회계연도부터 2013/2014 회계연도까지 3년간 동결하여 약 11%의 

삭감 효과를 거두었고, 이후 2년간은 인상률을 1%로 제한했었다(Trade Union Congress, 

2015; 최영준, 이승준, 2017). 

이러한 가운데 2016년에는 복지 개혁 및 근로법(Welfare Reform and Work Act)이 제정되었다. 이 

2) 지속적인 빈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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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국 아동빈곤정책 발달의 연표

연도 세부 정책

1998 빈곤층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의 삶에 조기에 개입하여 보다 확실한 출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진 슈어스타트(Sure Start)를 도입함.

1999 아동빈곤율을 2004년까지 25%, 2010년까지 50% 줄여 2020년에는 아동빈곤을 완벽히 뿌리 뽑

겠다는 정치적 어젠다를 제시함.

2003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가 아동빈곤 측정을 위한 세 가지 새로운 

기준(상대적 저소득, 절대적 저소득, 물질적 궁핍)에 대한 설명을 담은 보고서인 “아동빈곤 측정

(Measuring Child Poverty)”을 발표함.

2009 현장 및 학계의 자문을 바탕으로 “아동빈곤 척결을 위한 자문 보고서(Ending child poverty: 

making it happen)”를 발표함. 

2010 자문 보고서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행동을 담은 전략안인 ‘아동빈곤 척결을 위한 로드맵 

2020(Ending child poverty: mapping the route to 2020)’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신노동당 

의원들의 주도로 아동빈곤법안(Child Poverty Bill)을 국회에 제출하여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을 발효함.

2011 아동빈곤법의 조항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부적인 정책 방안을 포함한 “아동빈곤의 새

로운 접근법: 취약성의 원인 단절과 가정 생활의 변화(A new approach to child poverty: 

tackling the causes of disadvantage and transforming families’ lives)”를 발표함.

∙아동빈곤에 대한 그동안의 접근 방식이 소득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아동빈곤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결과를 개선하는 것에 정책 자원을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아동빈곤의 원인을 없

애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함.

∙빈곤의 근본 원인을 척결하는 데는 효과적인 부모 양육(parenting)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따라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독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

들어 나갈 것임을 밝힘.

2014 아동빈곤법의 조항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부적인 정책 방안을 포함한 ‘아동빈곤 전략안

(Child Poverty Strategy)’을 발표함.

∙가족 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소득을 높일 것, 삶의 수준을 높일 것, 빈곤 아동들의 

교육 수준을 높여 그들이 빈곤한 성인으로 자라지 않도록 지원할 것의 세 가지 목표를 명시함.

∙정부의 제안인 ‘튼튼한 사회와 작은 정부, 시민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과 그에 따른 책임감

을 쥔 큰 사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빈곤 가족 지원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보다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가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을 밝힘.

자료: 연구자가 각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함. 

법안은 도입 논의 초기부터 아동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 가

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은 아동빈곤법이 제시한 네 가지의 지표 대신에 무근로 가정의 아동 

수와 아동의 교육 성취 정도를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지표로 새로이 규정한 제5항이었다. 영

국 극빈 아동의 3분의 2 이상이 일하는 부모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무근로 가정의 

아동 수를 아동빈곤의 지표로 사용할 경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Belfield, Cribb, Hood, & Joyce,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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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의 1990년대와 2000년대 아동빈곤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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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내기 전(Before housing costs)

신노동당 정부의 정책 목표치(주거비 내기 전 기준)

주거비 낸 후(after housing costs)

영국 재정연구원 빈곤율 예측치(주거비 낸 후 기준)

신노동당 정부
보수당  정부

(2019년 12월부터
과반 확보)

보수당-
자유민주당
연립정부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9). Percentage of children living in households with less than 60 per cent of contemporary 

median household income, by family type and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United Kingdom [Data set].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households-below-average-income-199495-to-201718.

아동빈곤 측정 지표의 교체는 아동빈곤행동단체(Child Poverty Action Group)가 지적한 것처럼 아동빈

곤법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조치였다(Child Poverty Action Group, 2015).

이 외에도 첫째, 사회복지급여의 상한선(benefit cap)을 커플 및 한부모 가정의 경우 2만 파운

드(약 3000만 원), 싱글의 경우 1만 3400파운드(약 1900만 원)로 줄인 제8항과 제9항, 둘

째, 소득 보조(income support), 구직자 지원금(jobseeker’s allowance), 고용 지원금(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주거비 보조(housing benefit),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등을 향후 4년간 동결시키기로 

한 제11항과 제12항, 셋째,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와 아동세액공제의 아동과 관련한 급여 혜택

을 가정당 최대 두 명의 아동에게만 제공하도록 제한한 제13항과 제14항 등 영국 정부의 아

동빈곤 척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3. 영국 아동빈곤율의 변화 추이

영국 아동빈곤정책의 변화에 따른 아동빈곤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국의 아동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60% 이하를 저소득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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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삼았을 때 신노동당의 집권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했다. 특히 2004년의 주거비 내

기 전(before housing costs) 아동빈곤율은 블레어 총리가 1999년에 제안했던 ‘2004년까지 빈곤율 

25% 감소’라는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성과를 보였다. 관련 문헌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주요 제도적 배경으로 한부모 가정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의 시

행, 자녀세액공제와 같이 아동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혜택의 도입, 그리고 아동 돌봄

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투자 증가 등을 언급하고 있다(Brewer, 2012; Eisenstadt, 2012; 

Lloyd, 2012; Melhuish, 2012; Stewart, 2012). 

아동빈곤율은 2007년과 2008년 세계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 그 결과 신노동당 정부는 1998/1999년부터 정권이 교체된 

2010/2011년 사이에 상대적 아동빈곤율을 약 8%, 즉 110만 명 정도 감소시키는 성과를 가

져왔다. 이는 1999년 블레어 전 총리가 제시했던 2010년의 목표치에 약 60만 명 모자라는 

수치로 목표를 달성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노동당 정부가 아동빈곤 척

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임기 내내 아동빈곤율 감소를 최우선적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여 관련 재정지출을 확대했다는 점, 또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아동빈곤율의 

실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보수당 집권 이후의 아동빈곤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빈곤의 향후 전망이 밝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0년 이후부터 빈곤율의 감소가 둔

화되기 시작했고, 2013/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17/2018년에는 주거비 내기 

전과 주거비 낸 후의 아동빈곤율이 각각 22%와 30%를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 러프버러

(Loughborough)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영국 지역별 아동빈곤 추정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거비 내기 전 아동빈곤율은 저임금 고용 비율이 높은 미들랜즈 및 북부 잉글랜드 지역이, 

주거비 낸 후 아동빈곤율은 주거비가 비싼 런던 지역이 평균치보다 1.5배 정도 더 높은 것으

로 드러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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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거비 내기 전 및 낸 후 아동빈곤율의 지역별 추정치(상위 20개 지방정부)

지방정부 행정구역 지역 비율(%)
빈곤 아동 

수(명)

주거비 

내기 전 

아동

빈곤 

현황

- 영국 전체 - - 22 3,000,000

1 맨체스터 그레이터 맨체스터 북서 잉글랜드 40.0 55,939

2 블랙번과 다윈 랭커셔 북서 잉글랜드 38.1 16,149

3 버밍햄 웨스트 미들랜즈 서 미들랜즈 잉글랜드 35.6 115,575

4 브래드포드 웨스트 요크셔 요크셔험버 잉글랜드 35.2 54,614

5 루턴 베드퍼드셔 동 잉글랜드 35.2 21,845

6 타워 햄리츠 그레이터 런던 런던 잉글랜드 35.1 26,493

7 블랙풀 랭커셔 북서 잉글랜드 34.6 11,023

8 스토크온트렌트 스태퍼드셔 서 미들랜즈 잉글랜드 34.1 21,652

9 레스터 레스터셔 동 미들랜즈 잉글랜드 33.8 32,543

10 샌드웰 웨스트 미들랜즈 서 미들랜즈 잉글랜드 33.6 29,741

11 킹스턴어폰헐 이스트라이딩요크셔 요크셔험버 잉글랜드 33.3 21,034

12 로치데일 그레이터 맨체스터 북서 잉글랜드 32.9 18,818

13 울버햄프턴 웨스트 미들랜즈 서 미들랜즈 잉글랜드 32.8 21,662

14 노팅엄 노팅엄셔 동 미들랜즈 잉글랜드 32.7 27,510

15 월솔 웨스트 미들랜즈 서 미들랜즈 잉글랜드 32.5 23,989

16 피터버러 케임브리지셔 동 잉글랜드 31.9 17,226

17 미들즈브러 노스 요크셔 북동 잉글랜드 31.9 11,555

18 리버풀 머지사이드 북서 잉글랜드 31.8 35,023

19 펜들 랭커셔 북서 잉글랜드 31.7 7,299

20 솔퍼드 그레이터 맨체스터 북서 잉글랜드 31.6 19,541

지방정부 행정구역 지역 비율 (%) 수 (명)

주거비 

낸 후 

아동

빈곤 

현황

- 영국 전체 - - 30 4,100,000

1 타워 햄리츠 그레이터 런던 런던 잉글랜드 56.7 42,775

2 뉴엄 그레이터 런던 런던 잉글랜드 51.8 48,862

3 해크니 그레이터 런던 런던 잉글랜드 48.1 32,786

4 이즐링턴 그레이터 런던 런던 잉글랜드 47.5 22,257

5 블랙번과 다윈 랭커셔 북서 잉글랜드 46.9 19,859

6 웨스트민스터 그레이터 런던 런던 잉글랜드 46.2 23,217

7 루턴 베드퍼드셔 동 잉글랜드 45.7 28,373

8 맨체스터 그레이터 맨체스터 북서 잉글랜드 45.4 63,427

9 펜들 랭커셔 북서 잉글랜드 44.7 10,293

10 피터버러 케임브리지셔 동 잉글랜드 43.8 23,663

11 캠던 그레이터 런던 런던 잉글랜드 43.5 24,118

12 샌드웰 웨스트 미들랜즈 서 미들랜즈 잉글랜드 43.2 38,260

13 스토크온트렌트 스태퍼드셔 서 미들랜즈 잉글랜드 43.2 27,421

14 브렌트 그레이터 런던 런던 잉글랜드 43.1 36,685

15 바킹대그넘 그레이터 런던 런던 잉글랜드 42.8 29,192

16 람베스 그레이터 런던 런던 잉글랜드 42.8 29,156

17 엔필드 그레이터 런던 런던 잉글랜드 41.7 38,102

18 월솔 웨스트 미들랜즈 서 미들랜즈 잉글랜드 41.4 30,551

19 레스터 레스터셔 동 미들랜즈 잉글랜드 41.3 39,776

20 하인드번 랭커셔 북서 잉글랜드 40.7 8,307
자료: Stone, J., & Hirsch, D. (2019). Local indicators of child poverty, 2017/18: summary of estimates of child poverty in small areas of Great 

Britain, 2017/18. p. 7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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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빈곤의 악화에 대하여 영국 재정연구원(Institute for Financial Studies)의 연구자들은 2010년 4

월부터 시작된 보수당의 세제 개편과 복지 재정의 대폭적인 삭감을 아동빈곤 재확산의 원인

으로 지적하면서 상대적 아동빈곤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에는 주거비 낸 후(after housing 

costs) 아동빈곤율이 36.6%, 인구로는 약 51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Hood & 

Waters, 2017).
3)
 이는 연금 수급자와 자녀가 없는 근로 연령 인구의 2021년도 빈곤율 예측

치인 15%와 18%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이다.4) 만약 이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영국의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1960/1961년의 첫 공식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4. 브렉시트의 잠재적 영향

이러한 가운데 2016년 6월 23일에 열린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국 탈퇴, 이

른바 브렉시트가 확정되고, 마침내 2020년 1월 31일에 공식적인 탈퇴 절차가 완료되자 아동

빈곤 전문가 및 관련 학계는 그 같은 결정이 아동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Adam et al., 2019; Barnard, Heykoop, & Kumar, 2018; Darlington, 2017; 

Stewart, Cooper, & Shutes, 2019). 물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아동빈곤을 어느 정도

로 심화시킬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은 물론이고, 아동과 관련하여 영국에 적용되던 유럽연합의 80여 개 규

정 및 법안들을 재정비시킴으로써 아동의 삶 전반에 다양하고도 쉽게 측정 불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과 유럽연합이 미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를 이

끌어 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가 아동빈곤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

반적인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먼저, 브렉시트 이후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증가이

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기관(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의 최신 연구 자료에 따

르면(표 3),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 관계 합의가 지속될 경우 2019년과 2020년의 국내총생

3) 영국의 긴축재정 방안과 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이정희(2010)와 최영준, 이승준(2017)을 참고하라.

4) 보고서에는 주거비 내기 전 아동빈곤율에 대한 예측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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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브렉시트가 경제에 미칠 영향

단위: 변화량(%)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브렉시트 

합의가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2.3 1.8 1.8 1.4 1.2 1.1 1.8 1.6 1.7

1인당 GDP 2.3 1.0 1.2 0.8 0.6 0.6 1.3 1.1 1.2

소비자물가 상승률 0.1 0.7 2.7 2.4 2.0 2.1 2.0 2.0 2.0

실질 가처분소득 5.2  0.0 0.4 2.1 1.6 1.7 2.2 2.1 2.1

실업률 5.4 4.9 4.4 4.1 3.9 4.1 4.0 4.0 4.0

GDP 대비 경상수지 –4.9 –5.2 –3.3 –3.9 –4.8 –2.7 –2.2 –2.0 –1.8

노딜 

브렉시트

국내총생산(GDP) 1.0 0.0 2.2 0.8 0.6

1인당 GDP 0.5 -0.2 1.7 0.4 0.2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4.2 3.7 3.0 2.5

실질 가처분소득 1.3 0.4 1.3 1.2 0.8

실업률 3.9 4.4 4.1 4.2 4.6

GDP 대비 경상수지 –5.1 –3.7 –4.8 –3.6 –2.7

자료: Hantzsche, A., & Young, G. (2019). Prospects for the UK economy.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249, F16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

성함.

산 증가율은 약 1%,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Hantzsche & 

Young, 2019). 그 이후 합의가 지속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 정도로 회복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원만한 합의에 실패해 이른바 노딜(no-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2020년 영국의 국내총생산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를 기록할 것으

로 예측된다. 만약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2000년대 들어서 

4.3%를 기록한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관세율의 변화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식료품의 물가 상승이 클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영국의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소비되는 식료품의 약 30%가 수입품이

고, 이 중 70%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Levell, O’Connell, & 

Smith, 2017).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빈곤한 가정일수록 가계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을 기준으로 했

을 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상위 20%의 소비지출 중에서 식품과 비주류성 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인 반면, 하위 소득 20%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의 14.5%를 식료품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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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브렉시트로 인한 식료품의 물가 상승에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하위 소득계층의 아동일수록 식품 빈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브렉시트의 불안감으로 인해 2016년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

고, 특히 극빈층 아동의 식품 빈곤이 악화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

럼 아동수당, 주거비 보조, 자녀세액공제 등 아동과 관련된 많은 복지 혜택들이 보수당 정부

의 복지 긴축으로 인해 2020년까지 동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국의 독립적인 정책

연구기관인 레졸루션(Resoultion) 재단은 최근 연구를 통해 복지 혜택들의 동결과 물가 상승의 

결과로, 동결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아동이 있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경우 580파운드

(약 87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경우 710파운드(약 111만 원)가량의 실질적 소득 감소

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였다(Corlett, 2018). 2020년에 동결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보수당 

정부의 기조인 ‘작은 정부, 큰 사회’와 그간의 대대적인 소득보장형 복지 재정 축소를 고려했

을 때 아동 관련 복지 혜택의 증가 폭이 브렉시트가 가져올 물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

시킬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으로 유럽연합에서 제공되어 오던 다양한 기금의 지급 중단으로 인

한 아동빈곤 악화를 예상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적 불균형을 완

화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을 조성하여 회원국들에 7년 운영을 주기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중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은 1957년에 설립된 기금으로 유럽구조투자기금 중 가장 오래

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 지원, 교육 기회 제공, 빈곤과 배제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 개

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주기였던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총 44억 

7000만 유로(약 5조 9000억 원)의 유럽사회기금을 할당받았고, 2013년 말 기준 약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1000억 원)를 지급받아 회원국 중 7번째로 기금을 많이 받은 국가로 기

록되었었다(그림 2). 

5) 모든 가구의 평균은 11.2%이다.



82

그림 2. 유럽연합 유럽사회기금의 회원국별 할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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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Free movement of people: five actions to benefit citizens, growth and employment in the EU [Press 

release]. Retrieved from https://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1151_en.pdf.

현재 예산 기간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사회기금이 목표로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고용 추구와 노동 이동 지원, 사회적 결속력 강화와 빈곤 및 차별 철폐, 교육·훈련·평

생학습에 대한 투자, 공공 행정 효율성 강화의 네 가지로, 영국에는 약 49억 유로(약 6조 

4000억 원)의 자금이 할당되었다(표 4)(European Commission, 2016). 영국의 4개국 정

부는 모두 이러한 핵심 목표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지급될 유럽사회기금

을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빈곤 척결과 사회통합에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Department for the Economy, 2019;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5; 

Llywodraeth Gymru Welsh Government, 2015, 2019; Scottish Government, 2016). 

특히 빈곤의 근본적 뿌리인 아동빈곤의 척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유럽사회기금

이 무근로 가정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과 아동의 교육 성취도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사회기금이 영국의 아동빈곤 척결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Harte, Hofman, & Sikiarid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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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사회기금의 4대 목표와 세부 목표

4대 목표 세부 목표

지속 가능한 양질의 

고용 추구와 노동이동 

지원

∙구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용의 기회 확대

∙청년 인구의 노동시장 통합

∙고용, 진급, 일·가정 양립, 임금 수준 등 모든 부문에서의 성평등 확대

∙근로자, 기업, 기업인들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성 확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원

∙노동시장 제도의 현대화

사회적 결속력 강화와 

빈곤 및 차별 철폐

∙기회의 평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의 추진 및 고용 가능성 

확대

∙사회에서 소외된 유랑 민족의 사회·경제적 통합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및 균등한 기회 확대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교육, 훈련,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

∙양질의 영유아기·초등·중등·고등 교육에 대한 기회의 평등 보장 및 조기 학교 자

퇴 방지

∙ 3차 교육의 질과 효율성 그리고 접근성 향상

∙평생학습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 향상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노동시장과의 연동성 확대

공공 행정 효율성 강화
∙공공 행정과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투자

∙교육, 평생학습, 직업훈련,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관련자들의 능력 형성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유럽연합 탈퇴가 유럽사회기금 할당액이 결정된 이후인 2016년에 

발생한 일이므로 영국은 원칙상으로 탈퇴 시점까지는 회원국의 신분으로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상기의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은 

할당된 49억 유로(약 6조 4000억 원)에 한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나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유럽연합과 

추후 별다른 협정을 맺지 않고는 2021년부터 유럽사회기금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다양한 기

금의 혜택에서 배제되게 된다. 

유럽구조투자기금의 중단이 초래하는 더 큰 문제는 영국 내 아동빈곤의 지역 간 격차를 더

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보다 

균등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유럽구조투자기금을 다르게 분

배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영국에서는 유럽사회기금과 유럽지역발전기금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이 [그림 3]과 같이 웨일스, 북아일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북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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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국 내 지역별 유럽사회기금과 유럽지역발전기금 1인당 할당액

(단위: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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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heffield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2016). UK regions and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SPERI British Political 

Economy Brief No. 24). p. 11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역을 중심으로 할당되어 왔다. 잉글랜드 북부 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유럽구조투자기금을 할당받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빈곤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구조투자기금이 중단될 경우 특히 북부 지역의 아동빈곤율이 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사회기금의 중단으로 인해 불평등과 빈곤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난이 잇따르자, 영국 

보수당 정부는 2017년 성명서를 통해 유럽구조투자기금에 대한 영국의 재정 기여 정도와 자

금 지급 정도를 고려했을 때 유럽구조투자기금이 오히려 영국 재정에 큰 부담을 야기하고 있

다는 것을 강조했다(Brien, 2019). 이에 따라 첫째, 2014년부터 2020년의 회계연도 동안 

약속된 유럽사회기금이 신청 기관이나 기구들에 예기치 못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급을 완료할 것과, 둘째, 이를 대체하기 위한 영국번영공유기금(UK Shared Prosperity 

Fund)을 만들어 유럽구조투자기금에 쓰였던 재정을 이 기금에 투자할 것을 발표했다.
6)

이어서 2018년 7월에 발표된 영국의 지역사회·지방정부 부가 성명서에서는 영국번영공유

기금이 “생산성의 기반을 강화해 영국 네 구성국 간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6) 이후 2019년에 공식 성명서를 통해 자금의 지급을 2023년까지 완료할 것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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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기금의 구체적인 설계에 대한 협의가 동년 후반기에 실시될 것임을 밝혔다

(Brokenshire,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의 구체적 합의

안 도출에 지속적으로 실패하여 탈퇴 조건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영국번영공유기금의 설계 

및 발표 역시 2018년 후반기에서 2019년 1월로, 또다시 2020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번영공유기금이 실제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수당 정부의 아동빈곤 

퇴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가족 관련 복지 재정의 대폭적인 삭감을 

고려했을 때, 영국번영공유기금에서 아동빈곤이 최우선적 정책 과제로 선정되기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시점까지 발표된 영국번영공유기금 관련 성명서나 관련 정부 자

료에서 아동 및 청년 빈곤을 완화시키는 데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5. 나가며

영국이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다. 이는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가족 최소개입주

의 논리와 공적·사적 영역의 분리 논리에 의해서 아동이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존재라기보다

는 가족 내 가부장 남성에게 귀속된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과 아동기의 사

회 투자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

고,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는 기존의 최소개입주의 노선을 버리고 아동빈곤 척결을 위한 다양

한 사회정책들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신노동당 정권 때의 아동빈곤율은 세계 경제 불황 시

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정권 교체 이후 발생한 ‘작은 정부, 큰 사회’로의 회귀와 이에 

따른 복지 긴축, 그리고 곧 현실화될 브렉시트가 가져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영

국 아동빈곤의 전망은 전혀 밝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와 물가 상승으

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제공되어 오던 유럽사회기금을 포함한 유럽구

조투자기금의 지급 중단은 극빈곤층 아동이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브렉시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목소

리가 반영된 결정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아동과 청소년, 특히 극빈 계층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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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아동빈곤 악화를 막기 위해 관련 학계 및 단체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

시해 오고 있다. 한 예로, 아동복지 관련 17개 대학교 및 단체가 공동으로 기고한 보고서에서

는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12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에 의거하여 브렉시트의 협상안 도출 시 아동 및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견 교환의 창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iversity of 

Liverpool et al., 2017). 실제로 영국청소년의회(British Youth Council)는 11~25세 청소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브렉시트의 문제점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약 400명

과 집중 면담을 실시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Mejias & Banaji,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브렉시트의 합의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아동빈곤행동단체를 포함한 10개 단체가 2019년 초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공동성

명서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진 권고 사항은 세제 혜택이나 근로연령급여(working-age benefits)의 

동결을 1년 앞당긴 2019년 4월에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었다(Andersen, 2019). 하지만 이

러한 권고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영국 정부는 수당 동결을 원래 계획에 따라 2020년 

4월에 종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수당을 1.7% 정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Buchanan, 2019).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2020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브렉시트의 합

의안에 따라 최소 2%, 최대 4.2%를 기록할 것이라는 국립경제･사회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수당 인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상률을 재책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10개 단체는 새로 도입된 통합급여와 관련하여 신청자들이 첫 급여가 지

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최소 5주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과, 브렉시트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잉글랜드의 북부 및 미들랜즈 지역, 그리고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 영국번영공유기금을 

집중적으로 할당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들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예견한 것처럼 1960년 이래 가장 높았던 상대적 아동빈곤율

을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영국 아동빈곤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아동빈곤 해

소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근로유인정책이 적절

한 소득보장정책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회투자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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